
base@jthink.kr

지방재정의 건전화 노력,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을 통해

이슈브리핑

20110718  vol.49



2 | J-think Issue Briefing 2011

전 북 발 전 연 구 원 이 슈 브 리 핑 2 0 1 1년 7 월 1 8일 v o l . 4 9
발 행 처 :  전 북 발 전 연 구 원 |  발 행 인 :  원 도 연
주 소 :  전 북 전 주 시 완 산 구 전 라 감 로 5 7 (중 앙 동 4 가 1 ) T E L :  0 6 3 ) 2 8 0 - 7 1 0 0   F A X :  0 6 3 ) 2 8 6 - 9 2 0 6

※ 이 슈 브 리 핑 에 수 록 된 내 용 은 연 구 진 의 견 해 로 서 전 라 북 도 의 정 책 과 는 다 를 수 도 있 습 니 다.
※ 지 난 호 이 슈 브 리 핑 을 홈 페 이 지 ( w w w . j t h i n k . k r )에 서 도 볼 수 있 습 니 다.

C O N T E N T S

이슈브리핑



3 | Issue Briefing 2011 vol.49

지방재정의 건전화 노력,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을 통해

1. 전라북도 조례제정 현황

전라북도 조례 제정은 제7대(2002년7월~2006년6월)

63건, 제8대(2006년7월~2010년6월) 95건으로 민선 4

기에 50.8% 증가, 역대 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가장 활

발한성과가도출

제8대 의회 총 제정 조례 95건 중 의회입법 발의 50

건, 도지사 발의 40건, 교육감 발의 5건으로 도의회

발의가52.6%, 도지사발의가42.1%로나타남

조례개정은 제8대 의회에 총 198건 중에서 의회 20

건, 집행부140건으로조례개정의70.7%가집행부에

의해이루어졌음

제7대 의회(민선3기) 조례제정의 경우 총 63건으로 의

회 8건(12.7%), 집행부 51건(80.9%)으로 나타남. 조례

개정의경우집행부139건(51.8%)으로민선3기경우의

회보다집행부가활발한입법활동이이루어졌음

지방자치20년동안입법활동은조례제정340건, 개정

1,088건, 폐지59건등이이루어짐

20년동안4대의회 346건, 제7대 342건, 제8대 303

건등으로입법활동이이루어졌음

조례제정은제8대의회95건〉제4대의회68건〉제7

대의회63건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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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은 제7대 의회 268건 〉제4대 의회 250건 〉

제8대의회198건으로나타남

지방자치 20년 동안 도의회의 입법 활동별 조례의 재

정·개정·폐지의 성과를 구분해 보면 조례제정 제8대

의회50건, 조례개정제7대의회83건, 조례폐지제4대

의회12건으로순으로나타남

집행부(도지사발의)의입법활동의경우조례제정제

7대의회(민선3기) 51건, 조례개정제4대의회171건과

제8대의회(민선4기) 140건으로나타남

제8대

제7대

제6대

제5대

제4대

합계

303

342

248

248

346

1,487

95

63

57

57

68

340

198

268

186

186

250

1,088

10

11

5

5

28

59

72

96

21

21

66

276

50

8

4

4

8

74

20

83

17

17

46

183

2

5

-

-

12

19

188

193

175

175

237

968

40

51

45

45

53

234

140

139

125

125

171

700

8

3

5

5

13

34

43

53

52

52

43

243

5

4

8

8

7

32

38

46

44

44

33

205

-

3

-

-

3

6

총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계 의회 도지사 교육감

의회운

행정자치

교육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설

합계

2

2

2

1

3

3

4

2

3

12

4

9

2

4

19

1

4

1

6

3

2

2

7

5

2

3

3

13

2

1

2

8

13

1

3

4

1

1

2

3

3

1

1 0

1

1 0

2

3

3

2

2

12

0

7

4

3

3

17

0

5

5

4

11

25

0

5

10

2

7

24

0

2

4

1

1

8

2

22

26

12

24

86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06 ’07 ’08 ’09 ’10 소관위

의회 도지사 교육감 합계

8대 의회 4년동안 의정활동기간 제정 시기를 보면 첫

상반기(1~2년)의 경우 제정비율이 낮은 반면, 후반기

(3~4년)동안활발한입법활동이이루어졌음. 집행부의

입법활동은상반기(1~2년)에활발하게이루어졌음

위원회별입법활동을보면, 교육복지위원회30.2%, 문

화관광건설위원회27.9%를차지

교육복지 및 문화관광건설 부문에 있어 도민 및 정책

수요가증가하여조례제정이많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정 조례는 22건으로 25.6%,

의회운 을 제외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이13.9%로가장낮게나타남

※제8대의회에 제정된 조례 95건 중 폐지 등으로 분석시점인 현재(2011년) 분석의 의미가 없는 조례를 제외하고 총86건만 분석함

(단위: 건)



민선4기(제8대 의회) 예산수반조례1)는 55건으로 의회

에서발의된조례가대부분을차지(64.0%)

의회 발의로 제정된 조례 42건 중 39건이 예산을 수

반하는조례로92.9%

집행부(도지사) 발의로 제정된 조례 39건 중 16건이

예산을수반하는조례로41.0%

교육감발의로제정된조례5건은예산이수반이되지않음

→의회입법 발의를 통해 제정된 예산수반조례의 비중

이 92.9%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실제 신규사업추진

2. 전라북도 예산수반 조례의 유형별 분석

1) 예산수반조례는 집행에 있어 실제 예산이 확보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당시 예산수반이 불가피한 조례를 의미

에 필요한 예산수반보다는 계속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위해제정된경우가높기때문

소관위별 예산수반 조례 제정, 교육복지위원회 73.1%,

행정자치위원회72.7% 순으로나타남

의회 의원 발의된 조례 중 예산수반조례는 교육복지

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경우

100%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90%가

예산이수반되는조례임

집행부(도지사) 발의된조례중예산수반조례는행정자

치위원회소관이58.3%, 산업경제위원회50%, 교육복지

위원회33.3%, 문화관광건설위원회25% 순으로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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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

(단위: 건, %)

의회운

행정자치

교육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설

합계

2

10

18

4

8

42

0

9

18

4

8

39

0.0 

90.0 

100.0  

100.0  

100.0  

92.9 

12

3

8

16

39

7

1

4

4

16

0.0 

58.3 

33.3 

50.0 

25.0 

41.0 

0

0

5

0

0

5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2

22

26

12

24

86

0

16

19

8

12

55

0.0 

72.7 

73.1 

66.7 

50.0 

64.0 

제정 조례 예산수반
조례

제정대비
예산수반
조례비중

제정 조례 예산수반
조례

제정대비
예산수반
조례비중

제정 조례 예산수반
조례

제정대비
예산수반
조례비중

제정 조례 예산수반
조례

제정대비
예산수반
조례비중

의회 도지사 교육감 합계
기관

입법형태별 구분하여 보면 사업의안 관련 조례가 예산

투입이가장많은67% 차지

조직의안 관련 조례는 ’10년 9,552백만원, ’11년

10,025백만원의예산투입

사업의안 관련 조례는 ’10년 482,496백만원, ’11년

496,183백만원의예산투입

사회보장의안 관련 조례는 ’10년 228,098백만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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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안

사업의안

사회보장의안

조직설립

조직운

소계

직접사업

위탁사업

지원사업

소계

공적부조

장려지원

소계

7,929

1,623

9,552

428,529

52,927

1,040

482,496 

225,584

2,514

228,098

720,146

7,970

2,055

10,025

422,486 

71,364

1,333

495,183

233,344

2,562

235,906

741,114

△0.5

△20.6

▽1.4

△34.8

△28.2

△3.4

△1.9

총계

년235,906백만원의예산투입

조례중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는조례는전라북

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

’10년 358,862백만원(54개사업), ’11년 351,083백만

원(49개사업) 투입

’10년~ ’11년 조례 투입 예산 총액의 48.5%를 노인복

지증진을위한조례에투입

입법형태별로 구분된 사업조례만 살펴보면 2년평균

72.7%의예산이투입

전체조례중예산증가율이가장높은조례는사회적기

업육성조례로207.1%증가

입법형태별조례제정에따른예산증가는평균3.7% 증가

조직의안 관련 조례는 전년대비 473백만원으로

4.95% 증가

사업의안 관련 조례는 전년대비 12,687백만원으로

2.63% 증가

사회보장의안 관련 조례는 전년대비 7,808백만원으

로3.42% 증가

유형 세부유형 2010 2011 예산증감

(단위: 백만원, %)

조직

사업

사회보장

조직설립

조직운

직접사업

위탁사업

지원사업

공적부조

장려지원

행정기관, 위원회, 소속기관, 특정사업을 위해 구성된 추진단, 센터, 협회, 재단, 전시관 설립 등

조직운 을 위한 소규모 경상적 기본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주체가 되어 공공사업을 수행

정부의 직접적 업무를 특정단체나 기관에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정부의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경제 질서의 안정이나 특정산업 발전에

필요하여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

저소득, 장애, 노인 탈북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급부

저소득층 외의 특정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급부

유형 세부유형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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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설립이나 운 에 관한 조례는 조직신설, 확대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 경비, 기본사업비 등의 일정 비용

이소요되고, 연례적, 반복적으로예산이투입됨

조직에 관한 조례는 총 15건으로 조직설립 8건 제정,

조직운 에관한조례는총7건제정

예산이수반된조례비율은80%이며, 예산이수반되지않

고있는조례는3건, 조례로집행부2개와의원발의1개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는 조례에 의

한예산확보와관련이없음

조직설립및운 에관한조례중의원입법발의로제

정된조례10건중9건이예산이수반

조직설립및운 에 관한조례중집행부(도지사)발의

로제정된조례5건중2건예산수반

제정된 예산수반 조례 중 조직설립에 ’10년 7,929백만

원, ’11년7,970백만원0.5%증가

조직설립유형조례에도비가78%정도가투입되며시

군비는22%정도가투입

조직운 에 관련된 조례는 ’10년 1,623백만원, ’11년

2,055백만원26.6%증가

조직운 에 관한 조례는 순도비 100%의 예산이 투입

되고있음

조직운 조례는 대부분 의원 입법 발의된 것으로 발

의된조례의경우예산이투입되고있음

문화관광건설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산업경제

문화관광건설

교육복지

교육복지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행정자치

문화관광건설

교육복지

6,720 

72 

500 

35 

602 

7,929

109 

530 

376

189 

419 

1,623

9,552

5,320 

72 

500 

35 

331 

6,258

109 

530 

376

189 

419 

1,623

9,552

1,400 

271 

1,671

1,671

6,955 

72 

500 

38 

405 

7,970

131 

652 

349

189 

387 

347 

2,055

10,025

5,455 

72 

500 

38 

203 

6,268

131 

652 

349

189 

387 

347 

2,055

10,025

1,500 

202 

1,702

전라북도 문학관 설치 및 운 조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 및 지원조례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 에 관한 조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 구역청 설치 조례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 에 관한조례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 조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 평가 기본조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도민제안제도운 조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 에 관한 조례

소 계

소 계

합 계

2009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10

2007

2007

2007

2007

2009

2009

2010

의원

도지사

의원

도지사

의원

도지사

의원

의원

도지사

의원

도지사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조직

조직설립

조직운

유형 세부유형 년도 발의 조례명 소관 위원회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2010 2011

(단위: 백만원)

※ 빈칸은 조례를 제정하 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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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례는공공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활동을지방

자치단체가 직접수행, 민간위탁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

른 예산을 투입함. 직접사업, 지원사업, 위탁사업으로

조례분류됨

사업조례는 총 33건이 제정되었으며 예산이 연계된

조례 비율은 78.8%,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조례는 7

건으로21.2%임

사업조례 발의 형태별로 보면 의원입법발의 23건, 집

행부(도지사)발의 10건으로 70%가 의원이 발의한 조

례임(직접사업20건, 지원사업15건, 위탁사업8건)

사업조례중직접사업조례는’10년428,529백만원, ’11년

422,486백만원으로1.4% 감소

직접사업 조례에서 예산 감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환경변화로 사업 감소 발생, 노사화합촉진 조

례에서 ’10년도 노사교육복지증진프로그램이 없어지

면서사업예산감소

예산증가 폭이 큰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로’10년 8,66백만원, ’11년 22,903백만원으로 22.9%

증가

직접사업조례 총 20건(의원발의 14건, 집행부발의 6

건) 중예산미확보및사업미진행조례는5건임

-의원발의 :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금연환경조성사

업지원에관한조례, 인권증진에관한조례

-집행부(도지사)발의 :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

, 경관조례

직접사업조례의특징은국비, 시·군비매칭되어있

고 기본적인 사안에 관한 내용 명시한 조례가 상당

수제정

사업조례 중 지원사업 조례는 ’10년 1,040백만원, ’11년

1,333백만원으로28.2% 증가

지원사업 조례 총 5건 중 3건이 예산 미확보 및 사업

이추진되고있지않음

예산미확보 조례 :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조례, 태권도공원민자유치조례, 전라북도 빗물관

리에관한조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는 ’10년 902백만원, ’11년 1.195백만원으로 32.5%

가 증가하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

사업조례중위탁사업조례는’10년 53,927백만원, ’11년

71,364백만원으로 34.8% 증가됨. 전체조례중예산증

가율이 가장 높은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로

207.1%증가

’10년도 비교 예산 증가 비율을 보면 위탁사업조례가

타조례의예산증가정도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조례는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조례로207.1% 증가

-예산증가율이 가장 낮은 조례는 전라북도 생활체육

진흥조례로5.7%감소

-사회적기업조례 207.1% > 관광진흥조례 93% > 아

동센터지원조례 36.6% >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

양 및 운 조례 35.9% > 작은도서관 설치및운 지

원조례 21.7% > 마을만들기 조례 20% > 경력단절

여성촉진조례16.6% > 생활체육진흥조례-5.7%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순도

비 100%)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례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사업들로 예산규모도 큰 사업들의 특

징을지니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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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화 노력,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경제

행정자치

교육복지

교육복지

산업경제

교육복지

문화관광건설

행정자치

교육복지

교육복지

교육복지

교육복지

교육복지

교육복지

행정자치

문화관광건설

행정자치

행정자치

산업경제

행정자치

산업경제

산업경제

문화관광건설

교육복지

문화관광건설

문화관광건설

문화관광건설

산업경제

교육복지

교육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건설

산업경제

150 

18,633 

715 

1,125 

9,682 

72 

358,862 

265 

7,197 

1,054 

23,508 

6 

1,039 

5,817 

404 

428,529 

902 

138 

1,040

1,363 

7,495 

7,500 

11,703 

300 

21,029 

1,673 

1,864 

52,927

482,496 

20 

251 

50 

5,107 

206,065 

126 

2,537 

355 

10,757 

3,490 

228,758 

55 

55

512 

1,725 

3,550 

5,840 

18,000 

280 

1,124 

31,031

259,844 

130 

3,237 

242 

475 

1,173 

72 

49,835 

139 

1,349 

699 

4,884 

6 

513 

404 

63,158 

902 

83 

985

851 

3,030 

200 

1,814 

300 

2,029 

472 

327 

9,023

73,166 

15,396 

222 

600 

3,402 

102,962 

3,311 

7,867 

526 

2,327 

136,613 

0

2,740 

3,750 

4,049 

1,000 

921 

413 

12,873

149,486 

85 

22,903 

685 

330 

7,258 

80 

351,083 

498 

7,488 

1,088 

24,090 

6 

984 

5,903 

5 

422,486 

1,195 

138 

1,333

2,631 

7,065 

9,000 

15,987 

350 

28,570 

2,036 

5,725 

71,364

495,183 

25 

236 

50 

4,104 

207,632 

281 

2,671 

355 

10,805 

3,810 

229,969 

55 

55

512 

1,790 

4,300 

7,314 

17,000 

375 

3,228 

34,519

264,543 

60 

11,083 

249 

235 

946 

80 

46,152 

217 

1,399 

733 

5,028 

6 

434 

5 

66,627 

1,195 

83 

1,278

2,119 

3,065 

200 

3,053 

350 

8,095 

561 

1,222 

18,665

86,570 

11,820 

200 

45 

2,208 

97,299 

3,418 

8,257 

550 

2,093 

125,890 

2,210 

4,500 

5,620 

3,475 

1,100 

1,275 

18,180

144,070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조례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 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조례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조례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라북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라북도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 조례

전라북도 경관조례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조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조례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라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라북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분양 및 운 조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7

2007

2007

2008

2008

2006

2006

2006

2006

2006

2007

2007

2008

도지사

도지사

의원

의원

도지사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도지사

도지사

의원

의원

도지사

의원

도지사

의원

도지사

의원

의원

도지사

의원

의원

의원

의원

도지사

의원

의원

사업

직접

사업

지원

사업

위탁

사업

유형 년도 발의 조례명세부
유형

소관
위원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0 2011

(단위: 백만원)

※ 빈칸은 조례를 제정하 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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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조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빈곤)

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노령자, 장애자, 유족)를 보호하

기 위해 특정 혜택(공적부조)을 부여하거나 생활안정을

위해제공하기위해예산을투입함

조례가 제정되면 반 구적인 예산지출이 발생하고 대

상자확대등에따라예산증가발생함

8건의 사회보장 조례 중 공적부조 2건, 장려지원 6건

임. 공적부조가 사회보장조례 전체 예산의 98.9% 비

율을차지하고있음

8건의사회보장조례중의원입법발의6건, 집행부(도

지사)발의2건으로나타남

사회보장조례 중 공적부조 조례는 ’10년 225,584백만

원, ’11년233,344백만원으로3.4% 증가

전라북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는 의원 입

법발의로제정되었고시군비가매칭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월30천 지급하는 장수수당지

급조례안이폐지되면서제정됨

사회보장조례 중 장려지원 조례는 ’10년 2,514백만원,

’11년2,562백만원으로1.9% 증가

제정된 조례 6건 중 5건 의원입법발의, 집행부(도지

사) 1건발의로제정

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 조례는 예산확보가 이루어지

지않고있음

재향군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주외국인 조례

문화관광건설

교육복지

행정자치

교육복지

문화관광건설

교육복지

교육복지

행정자치

2,817 

222,767 

225,584

40 

597 

1,454 

405 

18 

2,514

228,098

177,865 

177,865

61 

377 

438

178,303

845 

8,979 

9,824

40 

242

1,077 

405 

18 

1,782

11,606

1,972 

35,923 

37,895

294 

294

38,189

2,560 

230,784 

233,344

40

659 

1,418 

402 

43 

2,562

235,906

184,627 

184,627

65 

261 

326

184,953

1,024 

9,231 

10,255

40 

263 

1,157 

402 

43 

1,905

12,160

1,536 

36,926 

38,462

331 

331

38,793

전라북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조례

전라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소 계

합 계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의원

도지사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도지사

사회

보장

공적

부조

장려

지원

유형 년도 발의 조례명세부
유형

소관
위원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0 2011

(단위: 백만원)

※ 빈칸은 조례를 제정하 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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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화 노력, 조례비용추계제도 도입을 통해

의 경우 대상자 직접지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는 최소한으로 지원되고 있고, 기념행사, 체육

대회, 세계인축제 등의 행사지원 위주로 사업이 집행

되고있음

3.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조례
비용추계제도 도입방안

조례제정이민선2기 57건에서민선4기95건으로 12년

동안 66.7% 증가로예산부담가중

민선2기 57건→민선3기 63건→민선4기 95건으로 지

속적으로증가

조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조례 질적 관리 필요성

증가

- 조례증가와더불어조례기능의질적변화, 조례의

규제적·현상유지적·안정화된 기능에서 지역사회

의능동적목적에부합한목적지향적, 지역발전기

능으로패러다임변화

- 조례의 자원배분 기능 강화되면서 조례에 대한 재

정투자의 효율성, 재정낭비 요소 방지를 위한 사전

적예측 검토필요증가

예산수반 필요 조례로 제정이 되었으나 예산이 연계되

지않은조례비율이17.9%에이르고있음

민선4기(제8대의회)에 제정 조례 대비 예산수반 조례

는64.0%

민선4기 예산수반 필요 조례 56건 중 예산이 수반이

필요함에도불구하고조직조례2건, 사업조례7건, 사

회보장 조례 1건 등 10건 등이 예산 연계가 이루어지

지않고있음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예산상의 조치가 수

반되는 의안의 경우 예산 수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

록되어있으나, 현재전라북도의회접수된조례안의경

우, 예산과의 협의 등의 기재로 마무리되고 있고, 예산

명세서는누락된채접수되고있는상황

회의규칙등을통해비용추계서첨부및사업계획서, 예

산명세서등을첨부하도록하는지자체가증가

조례 제출 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제출 요구

지역 : 제주, 부산, 인천, 충북

조례 제출 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명세서 제출 요구

지역 : 광주, 대전, 충남, 전북

회의규칙은의회에만한정되고집행부에적용되지않으

며, 준수되지않는등실질적운 한계발생

충북의 경우 회의규칙을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준

수되지않아의무화를추진중



12 | J-think Issue Briefing 2011

재정 건전성을 위해 조례 제정 시 사전적인 예산 예측

및 조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비용추계 제도

도입이필요

조례와 예산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조례의 목적과 사

업실현가능성을전제, 적정한비용추계및재원조달

방안등을사전적으로예측가능성을담보해야함

집행부및의회의조례제정권및예산심의권등을통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제주도

회의규칙<2010.9.30> 발의, 
계류중

회의규칙 제20조 3항
<2007.2.28, 2010.5.7>
회의규칙 제20조 4항

<2007.2.28>

회의규칙 제20조 3항
<2010.4.19>

회의규칙 제20조 2항
<98.9.30>

회의규칙 제20조 2항
<1996.11.07>

회의규칙 제20조 3항
<2007.12.28, 2009.6.26>

회의규칙 제20조 2항
<1992.4.6>

회의규칙 제20조 2항
<2007.3.16>

회의규칙 제22조 4항
<2009.4.1>

회의규칙 제22조 5항
(2009.4.1>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서 제출

- 시장 또는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서 제출

- 시장 또는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

-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
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
안에 첨부

-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
업계획서를 제출

-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제출

-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
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
한 추계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

-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제출

-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

- 도지사나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

시·도명 의안첨부 서류 근 거 주요내용

ㆍ의원, 위원회- 비용추계서
ㆍ집행부 -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

ㆍ의원, 위원회 - 비용추계서
ㆍ집행부 -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

ㆍ의원, 위원회 - 비용추계서
ㆍ집행부 -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

ㆍ사업계획서

ㆍ예산명세서

ㆍ의원, 위원회 - 비용추계서
ㆍ집행부 -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

ㆍ예산명세서

ㆍ사업계획서

ㆍ의원, 위원회 - 비용추계서
ㆍ집행부 -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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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위상 정립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경감하고예산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

비용추계제도도입이필요

조례비용추계(Cost Estimates on the Ordinances of

the Councils of  Local Government)의개념적정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

모하고예산운용의책임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

예산이수반되는조례시행에따른비용을사전적으로

예측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복리 증진

을위해합리적으로예산을조달, 관리하는활동

※비용추계서는 발의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의미

조례비용추계제도는 예산수반조례를 대상, 사전적인 정

책판단을위해비용을추계한자료

조례비용추계는예산을수반하는조례를대상으로함.

예산수반조례는 새로운 행정 및 정책 수요 등으로 생

성되는조례제정으로비용및예산변동을가져옴

조례비용추계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비용추계가 이

루어져야함. 이는조례제정시의회에서심사단계에

서비용추계를통해사전적인정책판단을가져옴

조례비용추계는 비용편익분석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

음. 비용추계는비용만을대상으로하며사전적소요재

정을 산정하나, 비용편익분석은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

도분석의범위에포함되며, 경제학적인기회비용을의

미하고, 사전적분석과사후적평가에활용할수있음

비용추계제도, 국회에서 1973년도 도입한 후 제17대 국

회때본격활성화

국회는법안발의시예산명세서첨부하도록하는국회

법제정(1973년) 한후제17대이후본격적으로시행되

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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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비용추계의주체및대상, 첨부단계

주체 : 집행부 및 의회의 예산관련부서 담당, 조례비

용추계센터설립을통해추진

대상 : 조례제정으로입법에수반되는 향은재정적

향과 비재정적 향 구분, 특히 재정적 향 중 집

행비용에소요되는비용등을중점추계

비용추계서 첨부단계 : 조례안 발의단계, 의안 접수단

계, 조례 심의 단계 중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비용

추계서첨부가가장현실적이고집행력을높일수있음

예외규정

국회의 경우 규칙으로 제정, 연 10억원 이하(또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하), 국가기 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안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비용을 추계할 수 없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미첨부사유

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국회의 예외 규칙이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회피하는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음. 특히 세 번째 예외 조항인

법안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

는 사유의 미첨부사유서가 전체 비용추계서의 50%를

상회하고있음

조례의 경우 선언적, 권고적인 성격이 있거나 비용이

소액일경우가있어판단이필요

1973.   2.  7
1988.   7. 18
2003.   7. 18
2004.   6. 16
2005.   7. 28
2006.   9.  8
2006.   9. 26
2006. 10.  4
2006. 12. 29
2007.   1.  1
2009.  4. 30

의원 발의 재정수반법안에 대해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국회법」개정
예산명세서를 첨부한 최초의 법안(「국회사무처법중일부개정법률안」(김덕규의원 대표발의)을 제출
「국회예산정책처」설치를 위한「국회법」개정 및「국회예산정책법」제정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 비용추계 시장
의원 발의 뿐만 아니라 위원회 및 정부 제출 재정수반 법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국회법」제79조의2신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정
정부가 제출하는 재정수반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국가재정법」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제정
국가재정법 시행
국회예산처 비용추계 관련 조직 확대 개편

일자 주요내용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462

252

806

1,651

5,728

8,468

20

12

13

76

1,367

2,782

4.3

4.8

1.6

4.6

23.9

32.9

368

581

807

595

1,102

1,503

0

0

0

0

243

405

0

0

0

0

22.1

26.9

108

69

338

261

659

611

0

0

0

0

17

9

0

0

0

0

2.6

1.4

938

902

1,951

2,507

7,489

10,582

20

12

13

76

1,628

3,196

2.1

1.3

0.7

3.0

21.7

30.2

발의법안 추계서첨부 첨부율 제출법안 추계서첨부 첨부율 제안법안 추계서첨부 첨부율 제안법안 추계서첨부 첨부율

의원 정부 위원회 합계

주 : 1. 제18대 국회는 2008년 5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누계치임 2. 추계서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제18대 국회의 경우 수입 추계서는 559건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0년 법안비용추계사례



15 | Issue Briefing 2011 vol.49



16 | J-think Issue Briefing 2011

-지방채 10,175억원(’09년말일반회계 8,345, 기타특

별회계 561, 공기업특별 1,269)이며, 이 중 본청 지

방채는 4,253억원(시·군 5,922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 10.4%로 전국에서 4번째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예산부담

조례제정으로 ’10년 720,146백만원, ’11년 741,114백

만원 등의 예산 투입, 전라북도 예산에 향을 미치므

로조례제정의예산및비용예측등을통해조례로인

한예산부담증가등을방지할수있음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

과하여정부에이송되었으나대통령권한대행이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 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국

가재정에과중한부담을초래한다는것이었다. 즉이법이

공포되면 최대 2천억원이 소요되며, 특히 이와 유사한 법

들이다시입법되면최대25조의막대한부담을초래한다

는것이다(한겨레신문2004년3월24일자 (종합), 03면)

희소한재원을사업우선순위에따라효율적으로배분가능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를 할 때 조례비용추계

정보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예산부담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한정된예산을보다중대하고시급한조례

안에집중, 예산부담을주지않도록수정, 희소한재

원을우선순위에따라효율적으로배분

조례와예산의연계성강화및조례내용의질적제고, 예

산의효과적집행유도

조례비용추계는 조례제정과정과 예산과정을 연계시키

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 예산부담능력을 고려한 조

례제정을유도함으로써예산이뒷받침없는조례제정

을 방지, 조례와 연계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시

정할수있음

조례비용추계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과 정보를

조례안에 반 함으로써 조례 내용이 질적으로 변화될

수있을것임

조례비용추계를통해가장비용효과적이고집행가능

성이큰대안을가정하여이루어짐으로집행부의집행

방향을제시하는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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